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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1973.2.6 법

률 제2482호, 이하 화보법 이라 함)은 대연각호텔(1971

년 163명 사망), 서울시민회관(1972년 53명 사망) 등의

대형화재사고로 불특정 다수인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함

에 따라 이를 보험제도로 흡수하여 효과적인 보상대책

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o 동 법에 의해 특수건물로 지정된 경우 건물소유주는 제

3자를 보상하기 위한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이 포함

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o 이와 같은 의무보험제도를 통해 특수건물의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적정히 보상함으로써 국민생

활의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위험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음

□ 최근 다중이용시설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등의 재해
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보험가입 등 재해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여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이 곤란

o 건물소유주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능력이 없는 경
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아 책임자 부

담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주의 도덕적 위

태(m oral hazard)를 야기하여 안전의식 하락의 요인으
로 작용

* 1999.06.30 경기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 : 사망 23명, 부상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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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30 인천시 중구 노래방 화재 : 사망 56명, 부상 81명

2001.05.16 경기 광주 예지학원 화재 : 사망 10명, 부상 23명

* 국무조정실, 행자부 등은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건물범위의 확

대를 요청

□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발생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원활

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무가입 화재보험의 대상

의 확대 및 보상한도액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 대두

II. 의무가입 화재보험 운영현황

1. 보험 가입대상

□ 화보법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에 규정되어 있는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이 포함된 화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o 현재 가입대상건물은 17,501건이며 대상업종은 국유
등 12개 업종임

□ 보험가입 대상지역은 초기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한정하

여 운영하다가 대상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o 1973년 법 제정 초기 : 3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o 1974년 : 7대도시(서울, 직할시, 전주시)

o 1992년 : 7대도시(서울, 직할시, 전주시)에 울산, 부천,
수원, 성남시 추가

o 1997년 : 전국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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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무가입 화재보험대상 현황

(단위 : 건)

용도 관련법률 대상기준 대상건수

국유 국유재산법제3조
연면적합계
1,000㎡이상

2,360

학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
습에관한법률제2조

바닥면적합계
3,000㎡ 이상 47

병원 의료법제3조
연면적합계
3,000㎡이상

531

호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연면적합계
3,000㎡이상

469

공연장 공연법제2조
연면적합계
3,000㎡이상

95

방송국 방송법제2조
연면적합계
3,000㎡이상

64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연면적합계
3,000㎡이상

1,007

유흥주점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 바닥면적합계
3,000㎡ 이상 7

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
육법제2조

연면적합계
3,000㎡이상

194

아파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2조
제1항제1호

16층 이상 2,484

공장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조

연면적합계
3,000㎡이상

9,009

11층
이상

- 11층 이상 건물 1,234

계 - - 1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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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가입 화재보험의 주요 내용

□ 전국에 소재한 건물 중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는 화재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을 포함한 화재보험에

가입함(화보법 제5조 보험가입의무)

o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는 사망/ 후유장해(1급) 1인당 6천
만원, 부상 1인당 최고 1500만원임

o 의무가입 화재보험은 일반가입건물에 비해 담보위험,

보험료 적용상에 있어 차이가 있음

<표 2> 특수건물과 일반건물의 화재보험가입상의 차이점

일반
건물

특수건물 비 고

담
보
위
험

화재,
(폭발,
파열)

- 화재(폭발, 파열)
- 풍수재, 항공기낙하물

(도괴는 부담보하고 있음)
-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특약(추가보험
료 없음)

- 신배책 담보특약 첨부

보
험
료
적
용

-

- 보험료할인
주택 30%
일반 7%(호텔)∼39%(학원)
공장 32.5%∼17.5%

-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
주택 : 화재보험료의 5.9%
일반건물 : 4.8%∼9.6%
공장건물 : 1.2%

- 일반건물과 공장은 안
전관리상황을 평가하
여 할인율을 차등 적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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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물소유자는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
야 하며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함

o 건물소유자가 화보법제5조에 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

은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받음

① 금감위는 관계기관에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건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7조)

②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23조)

3. 보험의 운영실적

□ FY'00 특수건물의 보험료는 951억원으로 화재보험료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o 특수건물 보험료는 시행초기인 1975년에 비해 27배 증

가(화재보험은 21배 증가)

<표 3> 연도별 특수건물의 보험료 추이

(단위 : 건, 백만원)

년도 특건건수 특건보험료 전체보험료 특건점유비

1975 11,258 3,461 12,783 27.1%
1980 15,267 14,540 46,889 31.0%
1985 26,061 29,563 95,154 31.1%
1990 54,238 53,812 218,580 24.6%
1995 23,309 61,286 371,753 16.5%
2000 16,463 95,095 264,384 36.0%

주 : 손해율은 지급보험금을 수입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자료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2001』

- 5 -



<그림 1> 특수건물의 연도별 보험가입실적 추이

□ 의무가입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공장건물 661억원(특수건

물 전체보험료의 69.6% 점유), 일반건물 204억원(21.5%

점유), 아파트 86억원(9% 점유)을 차지하고 있음

o 일반건물은 11층 이상(59억원), 시장건물(54억원)이 대부

분을 점유

o 특수건물 전체 업종의 손해율 (지급보험금/ 수입보험료)

은 82.7%로 다소 높은 편임 . 업종별로는 11층 이상 건

물이 138.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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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특수건물의 업종별 보험실적(FY2000)

(단위 : 건, 백만원)

업종별 가입건수 보험금액 보험료 사고건수 보험금 손해율

주택(아파트) 20,029 65,985,847 8,591 1,657 4,894 57.0%

일

반

물

건

소계 6,653 32,790,256 20,413 341 12,892 63.2%

국유 1,259 7,317,260 2,938 5 66 2.2%

사설강습소 41 181,750 83 1 26 31.3%

병원 346 1,637,646 812 3 17 2.1%

11층이상 2,413 13,160,826 5,924 241 8,176 138.0%

호텔 312 1,970,653 1,266 19 658 52.0%

공연장 54 306,378 262 1 - 0.0%

촬영소 42 590,250 279 1 3 1.1%

유흥음식점 47 267,992 157 2 41 26.1%

학교 190 1,814,897 777 11 72 9.3%

시장 1,683 4,213,839 5,357 51 696 13.0%

옥내판매장 23 353,431 358 - - 0.0%

기타 243 975,334 1,201 6 3,137 261.2%

공장물건 14,366 40,268,589 66,091 799 60,864 92.1%

합 계 41,048 139,044,692 95,095 2,797 78,650 82.7%

주 : 손해율은 지급보험금을 수입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자료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2001』

□ FY2000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의 보험료는 15억원이

며 이중 3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음(손해율 22.1%).

보험금 지급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이로 FY2000

의 경우 48건으로 나타남

o 물건별 보험료는 일반건물이 7억원으로 50%를 점유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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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 실적 추이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약건수 보험료 사고건수지급보험금 손해율

1996
주택 48,141 2,058,361 - - 0.0%

일반 10,908 5,097,514 1 27,302 0.5%

공장 7,554 2,054,217 - - 0.0%

계 66,603 9,210,092 1 27,302 0.3%

1997
주택 20,137 1,182,350 6 13,670 1.2%

일반 5,705 3,890,333 1 - 0.0%

공장 5,176 3,673,162 5 163,865 4.5%

계 31,018 8,745,845 12 177,535 2.0%

1998

주택 16,396 1,407,919 15 38,800 2.8%

일반 5,145 4,401,119 2 6,404 0.1%

공장 6,691 7,835,107 1 2,855,813 36.4 %

계 28,232 13,644,145 18 2,901,017 21.3%

1999

주택 21,706 442,886 33 94,539 21.3%

일반 4,693 1,007,828 4 3,441 0.3%

공장 6,887 745,567 3 141,127 18.9%

계 33,286 2,196,281 40 239,107 10.9%

2000
주택 17,016 404,305 40 131,701 32.6%

일반 3,551 703,854 2 31,911 4.5%

공장 5,740 382,769 6 165,733 43.3%

계 26,307 1,490,928 48 329,345 22.1%

합계

주택 123,396 5,495,821 94 278,710 5.1%

일반 30,002 15,100,648 10 69,058 0.5%

공장 32,048 14,690,822 15 3,326,538 22.6%

계 185,446 35,287,291 119 3,674,306 10.4 %

주 : 손해율은 지급보험금을 수입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자료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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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의무가입 화재보험 개선방안

1. 개선 방향

□ 재해보상을 기본으로 한 의무보험으로 실효성 확보

o 최근 대형재해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대

책의 미비로 인한 보상측면, 책임부담의 전가, 안전의

식 결핍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o 불특정 타인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심

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상한도액을 현실화하여

재해보상의무보험으로서 실효성을 제고

□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제고

o 대규모 건물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제고되고 보상대책

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어느 장소를 가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보험산업의 충격을 최소화

o 보험산업의 사회공익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

다는 영리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적정한도 내에서 의무가입

화재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상한도액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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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대상의 확대

가 . 기존 대상건물의 가입범위 확대

□ 화보법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의 범위 조정은 1991년과

1997년 2회에 걸쳐 이루어졌음

o 1991년에 인구 50만 이상 7대 도시에 소재하는 4층 이
상 건물에서 6층 이상 건물로 조정됨(1992년 대상지역
을 7대 도시에서 부천, 수원, 성남, 울산 추가)

o 1997년에는 가입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6층 이상
건물을 11층 이상의 건물로 가입대상을 조정하였으며

- 기타 다른 용도의 건물의 경우에도 바닥면적합계(연
면적합계) 1000㎡에서 3000㎡이상으로 조정함

□ 학원, 유흥주점의 가입대상 기준을 현행 바닥면적합계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축소하여 의무보험의

실효성 제고

o 학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
조제1호

o 유흥주점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8호

<표 6> 학원 및 유흥음식점 가입확대 내용

(단위 : 건)

용도
현 행 개정안

증가
대상기준 건수 대상기준 건수

학원 바닥면적합계3,000㎡이상 47 바닥면적합계2,000㎡이상 510 463

유흥주점 바닥면적합계3,000㎡이상 7 바닥면적합계2,000㎡이상 215 208

계 - 54 - 725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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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신규 업종을 가입대상으로 편입

□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빈번하면서 사상자가 많았던 업

종임에도 특수건물에 해당되지 않아 화재시 보상대책 미

비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업종의 추가를

검토

o 이들 주요 업종은 여관,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최근 다수인이 사상하는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표 7> 여관 등 업종의 최근 다수인명사고 발생현황( 90∼ 0 1)

(단위 : 명, 만원)

업종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망 부상자

여 관 3 16 8 3,592
단란주점 1 7 - 200
일반음식점 5 80 82 8,897

주 : 1999년 인천 호프집사고는 일반음식점으로 계상하였음.
자료 :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 2001, pp .189-211.

□ 추가업종은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콘도·숙박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업으로 한정함 .

이로 인하여 신규편입 건수는 2000건 이상으로 추정됨

o 이들 업종의 경우 최근 화재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

를 내거나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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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신규추가 업종의 대상건수 현황

(단위 : 건)

용도 관련법률 대상기준 건수

콘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연면적합계 3,000㎡이상 9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

바닥면적합계 3,000㎡
이상 159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
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 연면적합계 3,000㎡이상 10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8호
나목내지라목

바닥면적합계 2,000㎡
이상

1,777
단란주점업 (215)

계 - - 2,040

주 : 단란주점업의 대상건수는 유흥주점업의 면적축소에 따른 가입대상증가

에 반영되었으므로 합산하지 않았음.

다 .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추정 대상건물수

□ 가입대상이 조정되는 경우 대상건수는 현행 17,501건에

서 2,711건이 증가한 20,212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부록〕 참조)

3. 보상한도액의 인상

가 . 과거 조정 경과사항

□ 신체손해에 대한 보상한도액은 초기에는 자동차책임보험

의 수준인 사망 5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로부터 5회

에 걸쳐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후유장해는 1991

년 9월 개정시 신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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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상한도액의 인상 추이

구 분 1973.5 1983.3 1991.9 1997.6 2000.12

사 망 5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부 상 40만원 4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휴유장해 - - 1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 그러나 제3자를 위한 여타 의무가입손해보험에 비하여
보상한도액이 낮은 수준임 . 최근에 도입된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책임보험의 수준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10> 각종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액 현황

의무보험 관련법규 법령상 보상한도

자동차손
해배상책
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
험등에의 강제가입), 시행령 제
3조(손해배상금)

- 사망 : 1인당 8천만원
- 부상 : 1인당 1500만원(1급)
- 후유장해 : 1인당 8천만원(1급)

수상레저
종합보험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보험 등
에의가입), 시행령 제19조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

수렵보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 제13조
제7항

- 사망·부상시 1억원
- 재물손해 3천만원이상

승 강 기
보증보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
제11조의3(보험가입), 시행규칙
제11조의2(보험의 종류 등)

- 1인당 1억원이상
- 1사고당 1억원 이상
- 총보상한도액 2억원이상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

- 사망 : 1인당 6천만원
- 부상 : 1인당 1500만원(1급)
- 후유장해 : 1인당 6천만원(1급)
※ LPG 손해보장보험은 자동차책
임보험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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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보상한도액의 개정안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신체손해배상책임의 보

상한도액은 다른 의무보험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의무

보험으로서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임

<표 11> 최근 대형사고시 지급된 배상(보상)내역 요약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부산
구포열차
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대구
지하철
가스사고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

사고발생일 93.3.28 94.10.21 94.12.7 95.4.28 95.6.29

사망자 78 32 12 101 501

부상자 84 17 101 201 937

사
망
지
급
액

손해
배상금
배상금 및
위로금으
로 일괄
타결

평균 125 평균 85 평균 85 평균 150

특별
위로금

150 120 170 170

계 113 275 205 320 320

□ 따라서 의무보험제도의 사회안전망확충 기능이 발휘되도

록 보상한도액을 다른 의무보험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

가 있음

<표 12> 신배책 보상한도액 변경(안)

구 분 변 경 내 용 관련조항

사 망 6천만원→8천만원
화보법 시행령 제5조

(보험금액)
부 상 1500만원→1500만원(1급)

휴유장해 6천만원→8천만원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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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개정시 검토사항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담보를 재물보험에서 운용함에 따

라 손해보험사들의 상품운영상 어려우므로 그 실효성이

반감될 소지가 있음

o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동시에 위험분산을 하는 과정

상에서 어려움

o 보험자의 책임한도액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자동차

책임보험과 같은 의무보험과는 위험의 크기에 큰 차이

가 있음)

□ 따라서 신체손해배상한도액을 인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임

o 보험자의 손해액이 거대손해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

는 방법을 고려

o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요율이 재물손해담보요율과 연동

되어 있어 실질적인 배상책임담보요율로 운영하는 데

한계점이 있으므로 일반배상책임담보요율화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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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위험물건의 공동인수제도 도입

□ 특수건물의 대상확대에 따라 특정보험사가 인수위험을

모두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o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손해보험사들의 공동인수제
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특수건물은 초기에는 손해보험공동인수협정(Pool)에 의거 운영되어
왔으며 1989.10.1부터 단계적으로 협정을 폐지하였음. 현재는 보안성

국유물건과 방위산업물건만 풀로 운영중임

□ 참고로 특수건물의 보험가입율은 1995년 74.6%, 2000년
89.2%에서 2001년에는 90.9%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향후
미가입건물에 대해서는 화보법 제7조에 의거 금융감독위
원회가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
<표 13> 특수건물의 가입율 추이

1991 1995 2000 2001 평균
국유 98.7 99.1 93.6 95.7 96.8
사설강습소 47.4 52.4 89.1 93.6 70.6
병원 78.9 75.0 88.6 92.8 83.8
호텔 79.0 81.8 93.2 91.0 86.3
4층이상 88.6 71.2 85.4 93.9 84.8
공연장 56.4 59.3 78.4 81.1 68.8
촬영소 78.9 81.8 96.9 100.0 89.4
유흥음식점 42.3 43.1 75.0 71.4 58.0
학교 51.3 50.6 86.6 89.7 69.6
공장 73.8 63.8 87.6 88.8 78.5
시장 55.8 54.1 76.9 79.4 66.6
공동주택 69.1 94.5 95.6 96.4 88.9
계 76.1 74.6 89.2 90.9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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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특수건물 가입대상 조정 및 가입대상건수 (추정)

(단위 : 건)

용도
현 행 개정안

증가
대상기준 건수 대상기준 건수

국유 연면적합계 1,000㎡이상 2,360현행과같음 2,360

학원 바닥면적합계 3,000㎡이상 47바닥면적합계 2,000㎡이상 510 463

병원 연면적합계 3,000㎡이상 531현행과같음 531

호텔 연면적합계 3,000㎡이상 469현행과같음 469

콘도 <신설> 연면적합계 3,000㎡이상 94 94

숙박업소 <신설> 바닥면적합계 3,000㎡이상 159 159

공연장 연면적합계 3,000㎡이상 95현행과같음 95

방송국 연면적합계 3,000㎡이상 64현행과같음 64

대규모점포연면적합계 3,000㎡이상 1,007현행과같음 1,007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설> 10 10

유흥주점 바닥면적합계 3,000㎡이상 7바닥면적합계 2,000㎡이상 215 208

음식점 <신설> 바닥면적합계 2,000㎡이상 1,777 1,777

학교 연면적합계 3,000㎡이상 194현행과같음 194

아파트 16층이상아파트 2,484현행과같음 2,484

공장 연면적합계 3,000㎡이상 9,009현행과같음 9,009

11층이상 11층이상건물 1,234현행과같음 1,234

계 - 17,501 - 20,212 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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